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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조기환급과 관련한 규정개정  

 
재경부장관은 (“MoF”) 특정 기준을 충족한 납세의무자 (Golden Taxpayers) 와 소액 

환급대상자 및 저 위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의 조기지급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No.39/PMK.03/2018 (“PMK-39”)을 발표하였읍니다. 과거 이러한 조기환급 

혜택은 각각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경제성장의 촉진과 특정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재무건정성을 향상하고 비지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부 장관은 최근 PMK-39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적용가능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이번 세무 안내는 PMK-39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읍니다. 

 
• 신청 자격  

2018년 5월 22일 

5월호

해당 세제혜택을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아래에 요약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목 특정 기준 납세자 (Golden 
Taxpayers) 

소액환급 대상자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기준 / 해당자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a) 신고서지연제출이 없어야 

함 

b) 체납세가 없어야함; 

c)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 

또는 

d) 최근 5년간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a)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자 (환급액 

제한 없음); 

b) 사업 소득/ 

자유직업소득자인 개인납세의무자가 

연간 소득세신고서에 IDR 1억(100 

million) 이하의 환급을 청구한 자; 

c) 법인세 신고서에  IDR 

10억(1 Billion) 이하의 

환급을 청구한 법인; 또는 

다음 활동을 하는 PKP: 

a) 수출 활동; 

b)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업자에게 공급;  

c) 0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이번호: 
1. 조기 환급과 관련한 

규정개정  

2.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통합감사 방안 

3. 사방(Sabang)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품판매세 

면세절차 



Indonesia Tax Info | May 2018 

Page 2  

제목 특정 기준 납세자 (Golden 
Taxpayers) 

소액환급 대상자 저 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d)  IDR 10억 (1 Billion)이하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신청한 

과세대상 사업자.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 

b)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유한 기업; 

c) 관세혜택 보유기업 
(MITA); 

d) AEO 인증기업; 

e) 직전 12개월간 부가세 

지연신고 사실이 없어야 

함. ; 또는 

f) 매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IDR10억 (1 

Billion)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는 

조세범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세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됨. 또한 최근 5년간 

조세분야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조세례택 수여의 확정절차 신청서는 1월1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관서는 1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함.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음. 신청서는 상시제출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관서는 

15영업일이내에 결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확정자격의 유효기간 및 

취소 
부여된 자격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1)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 제출; 2) 

월별신고서를 연속으로 

2과세기간동안 지연제출(MTR) ; 

3) 월별신고서를 1년 간 

비연속적으로 3과세기간동안 

지연제출 ; 또는 4) 조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없음. 부여된 자격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1) 조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2) 

조세 범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or 3) 기 언급한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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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환급의 지급절차 

조기환급을 요청하는 자는 해당 신고서의 환급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인도세시아 세무서(“ITO”)는 

해당 환급 신청에 대하여 서면검증을 실시하고 다음 기한 내에 조기환급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a) Golden Taxpayers: 소득세 3개월, 부가가치세 1개월 이내; 

b) 소액환급 대상자: 개인납세의무자인 경우  15영업일 이내 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우 1개월 이내; 

c)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1개월 이내. 

 

환급통지된 금액이 당초 요청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재환급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 조기환급에 따른 사후조치 

 

과세관청은 조기환급을 수령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한인 5년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 할수 있으며.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a) Golden Taxpayers:  과소납부액의 100% ; 

b) 소액환급 대상자: 과소납부액의 100% ; 

c)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월별 2%(최대 48%) 

 

그러나 Golden Taxpayer 또는 소액환급 대상자라도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로 확정되어 환급을 수령한 경우에는 월 2% (최대 

48%)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경과 규정 

 

PMK-39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을 시행합니다: 

1. 기 신청하였으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특정기준 납세의무자로 확정받지 못한 자는 2018년 4월 12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관서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2018년 4월 12일 현재 유효한 특정기준 납세의무자 또는 저위험도 과세대상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관령의 공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지정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3. 진행 중인 조기환급 신청은 이전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4. 기존의 조기환급에 관련한 규정은 PMK-39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PMK-39는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아래와 같은 규정/법령은 폐지 된다: 

1. 부가가치세가 조기환급 되는 저 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71/PMK.03/2010;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와 관련한 재경부장관령 No. 72/PMK.03/2010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보세 구역 및 그 개정 사항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제18A조; 

4. 조기환급되는 특정기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선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No. 74/PMK.03/2012; 또한 

5.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기환급 재경부장관령 No. 198/PMK.03/2013.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통합감사 방안  

 

정부와 생산물 분여 계약을 체결한 원유 및 가스 시추계약자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은 

과세관청, 행정감사원(BPKP) 및 원유 및 가스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부서(SKK Migas)에 의한 통합감사 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장관령 No. 34/PMK.03/2018 (“PMK-34”) 에 공표하였읍니다. 

PMK-34는 감사기획, 감사 기준 및 감사 절차를 포함하여 위에 언급된 관계당국의 통합감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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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세가 환급 신고된 경우 – 세무서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세액확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b)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소득이 신고되었으나 그 내용이 4/4분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c) 법인세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또한 과세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납세 의무(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 재산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수 

있읍니다. 이러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PMK-34는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방(Sabang)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 면제절차 

재경부장관은 다른 자유무역지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판메세세 (LGST)를 사방 자유 무역 지구에서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41/PMK.03/2018 (“PMK-41”)를 발행하였읍니다. 동 구역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조치는 세관 통보서(PPFTZ-03)에 대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승인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 승인을 위하여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선하 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인도 지시서; 또한 

3. 매출 인보이스. 

만약 세무관서의 유효한 승인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소비세가 부과됩니다.  

PMK-41는 2018년4월16일부터 시행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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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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